
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

- 1 -

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〔
2019 . 5 . 17

〕
조례 제86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

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

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대한적십자사봉사회(이하 “봉사회”라 한다)”란 대

한적십자사봉사회 증평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(하부 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

다.

제3조(보조금의 지원) ①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

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

2. 사회봉사 활동 사업

3.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
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
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·정산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「증평군 지방

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포상)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

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「증평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